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08,664,627 66,259,939

일반회계 1,903,400,575 57,102,017

특별회계 305,264,052 9,157,922

공기업특별회계 228,131,557 6,843,9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1,078,834 3,032,36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7,052,723 3,811,582

기타특별회계 77,132,495 2,313,975

교통사업 특별회계 23,501,533 705,04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99,191 62,97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48,784 94,464

대지보상 특별회계 2,475,319 74,26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9,744 5,992

수질개선 특별회계 42,030,834 1,260,92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677,090 110,31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18,1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